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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위원

회조직의 유인불합치를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중앙행정

기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구조로는 규제개혁위원회(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기구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와 실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에 규제개

혁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비효율과 규제개혁 추진력 저하를 피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하여 한편으로 위

원회의 규제개혁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 위원회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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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본 논문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를 무엇보다 규제기관이자 규제개혁 추진

주체인 행정부가 중심이 된 규제개혁 시스템의 유인불합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규제개혁

의 추진동력 및 실효성 저하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를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은 김영삼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1) 행정규제기본법의 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이 1994년 4월 8일 시행되면서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를 ‘행정규제’로 명명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

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에 대한 정

의에도 핵심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경우 소관부처가 사전심

사하고 그 결과를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합동심의회는 말 그대로 회의체이고 

심의결과의 기속력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규제심사는 효과적인 규제개혁으로 이어

지기 어려웠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위기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심사권한이 대폭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민관합동 규제개

혁 상설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였다.2)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및 기존규제 개선을 총괄·감

1) 최병선(2002), 이주선(2007), 김동연(2014)

2) 강은봉(2012), 최병선(2002), 최유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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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하는 권한을 가진 강력한 중앙집권식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규

제선진국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행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가 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 궁극적인 규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

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위한 어떤 접점도 찾아보기 어렵

다. 이것은 애초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계 자체가 행정부의 범주에 한정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훈령3)에 근거하여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하였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기본적으로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정책우선순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규

제개혁의 추진력을 제고하는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에 한정된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추진체계의 문제점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규제개혁 관련 법제도,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 

규제개혁 등의 심의·조정 기능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

다. 이러한 기능 중복은 한편으로 행정부 중심의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시키고, 다른 한편으

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 약화를 의미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비상설 

행정위원회로, 임명된 위원만으로는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와 기존규제의 개선 업무를 감당

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행정규제기본법 보칙 제36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위원회 운영에 필

요한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은 국무조정실의 

행정지원이 없으면 수행되기 어렵다.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 구성이나 기능면에서 규제개혁

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정책적 기

능의 상당부분이 이관된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축소를 야기하

고 있다. 

3) 대통령훈령 제328호(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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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목적

- 규제개혁을 효과적·획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집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설치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설치

기능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 규제개혁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제도

- 서비스산업 등 주요 분야의 규제개혁

- 규제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관계 부

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안건 및 보고

사항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조정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장, 법제처장, 중소기업청

장 및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담당 수석

비서관

-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

간인이 공동 수행

-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

위원회위원장과 법제처장을 포함한 20명 이

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이 과반수

- 민간위원 임기는 2년, 1회 연임가능

<표 1>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기능비교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축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된 김대중 정부 이후 줄곧 나타난 

현상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가 있었고 그 밑에 국무총리가 

관장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신설되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실무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합

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공식화하여 대통

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의 전략적, 정책적 결정기능을 부여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애초부터 모호한 규제개혁위원

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부족한 규제개혁 실무인력 보완 측면이다. 규

제개혁 기획단은 이름을 바꾸어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의 불안정한 규제개혁 추진력과 인력부족은 행정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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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제개혁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와 함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유인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내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유인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같은 전략적 회의체 운영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

나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규제개혁이 단기적 기획성 추진으로 변질되어 정

부의 규제개혁 추진역량 축적과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크다. 

II. 규제개혁 추진체계 선행연구 검토

신설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의 효과적 통제와 일관된 규제개혁의 추진에 한

층 순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설립 초기부터 제기된 한계와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로 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기존규제 개선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의 실제 업무와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기능과 권한에서는 독립 행

정위원회에 가깝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가까운 구조이다. 최병선(2002)은 이러

한 관점에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독립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

나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전담조직 강화이다. 독립 행정위원회로 전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직의 정치적 위상은 기구의 상위기구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각계 대표가 위원

이 되는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감독·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할 경우, 위원회와 사무국의 역할구분, 상임위원 수와 

자격, 상임위원과 사무총장간의 권한설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규제의 심사분석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밖에도 규제기획제도 도입, 규제개혁을 위한 충분한 조직, 전문인력, 예산의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혁우·김진국(2015)는 현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부족, 의원입법 통제장치 부재, 규제등록제도 정비 등을 들고 있다. 

특히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일몰제, 행정조사기본법의 행정비용분석의 부실한 운영을 예로 

들어 규제개혁의 내화외빈 현상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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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병선·이혁우(2014)는 규제개혁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을 주장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과는 달라진 뉘앙스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중심

으로 규제행정시스템 선진화와 규제행정 자원의 대폭적 확충을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하였

다. 이밖에 이주선(2007)도 규제개혁위원회의 독립 행정기구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회의 상설기구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하여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심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강은봉(2012)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미국이나 영국의 규제개혁 담당기구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조언·감독을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를 직접 

심사·결정하는 집행기능까지 갖춘 “자문기구와 집행기관의 성격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강은

봉 2012, p.183)”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방안

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하거나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독임제 행

정기관’과 ‘전문가 자문기구’로 분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자원 및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하고 규제영향분석, 규제일몰제, 규제등록제, 규제비용총량제 등 제반 규

제개혁 제도들의 부실한 운영을 함께 문제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운영

을 위한 인력 및 예산확충에 따른 점진적 조직운영 개선방안과 조금 더 근본적인 방안으로 

위원회 자체의 독립 행정기관으로의 전환이 논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

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본적인 문제점을 조직에 내재하고 있는 부적절한 규제개혁 유인

체계로 파악하고 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개편의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I. 이론적 논의

1. 주인-대리인 이론

1970년대 제기된 대리인 이론은 주인의 업무를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해결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를 다룬다. Jensen & Meckling(1976)은 대리인 비용이 존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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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기업의 최적 지배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들의 분석대상인 주주와 경영인의 관계는 전형적

인 주인대리인 관계로 주인에게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이란 감독비용(monitoring cost), 대리

인이 주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제비용(bonding cost), 감독과 강제에

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잔여손실(residual loss)의 세 가지로 요약4)하고 있다. 

대리인 이론의 핵심은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때 어떻게 주인의 이해관계에 부

합하는 최적 또는 차선의 해결책을 도출하는가에 있다.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는 결국 계약

관계 하에서 정보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정보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나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 알려져 있다. 대리인 문제는 일

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로 설명된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주인이 관찰할 수 없는(hidden) 

기회주의적 행위(opportunistic action)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5) 대리인의 이런 숨겨진 행위는 

대리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역선택은 계약시점에는 관찰

되지 않는 대리인의 숨겨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Laffont & Martimort(2002)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적 정보로 설명한다. 역선택은 대

리인이 주인의 성과에 영향을 주지만 주인은 알지 못하는 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의 유형을 구분

하기도 한다. 계약 이전에 나타나는 사적정보는 역선택으로, 계약 이후에 나타나는 사적정

보는 도덕적 해이로 구분할 수 있다. 부연하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이후에 나타나는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대리인의 여러 가지 행동을 의미하며 경영진의 개인적인 효용을 추구하

는 지출행위 등을 포함한다.

2. 모형의 적용

정치분야에서 주인대리인 모형은 Mitnick(1973)의 연구가 선구적이다. Mitnick은 대리인 

문제를 ‘주인의 문제’, ‘대리인의 문제’, ‘정치기제와 유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인의 

문제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업을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이다. 동기부

여 수단으로는 금전적 유인책과 처벌, 주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규범이나 선호에 대한 

4) Jensen & Meckling(1976, p.308)

5) Holmstrom, B(1979, p.74), Furubotn, E. & R. Richter(2000,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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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등을 들고 있다. 대리인의 문제는 주인과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주인의 이해를 따

를 것인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 정치기제는 대리인의 재량을 제한하기 위한 업무지침이나 감독을 의미한다. 유인책은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수당을 올려주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Mitnick은 이러한 정치기제와 유인책이 주인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정

치기제와 유인은 주인에게 발생하는 추가적인 수입이 정치기제 시행비용보다 클 경우에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Mitnick의 대리인 모형은 이후 더욱 정교해진 대리인 이론의 기

본적 구성요소와 요소간 상충관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대리인 모형을 적용하여 

관료와 선출직 공무원, 관료와 국회(Mitnick, 1980; Moe 1982, 1984; Wood and Waterman 

1991, 1994; Scholz and Wei 1986; McCubbins et al. 1987, 1989; Horn & Shepsle 1989; 

Shepsle 1992), 대통령과 사법부(Downs and Rocke 1994; Songer, Segal, and Cameron 1994)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공통적으로 주인과 대리인의 이

해상충관계를 가정하고 대리인의 행동을 주인의 선호에 부응하도록 유인시스템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rsson, Roland, and Tabellini(1997)은 주인대리인 모형을 적용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한다면 권력기관의 분리(입법부와 행정부)는 권력남용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견제와 균형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이해관계 상충으로부터 발생하지만 이 원리

가 작동하려면 두 기관이 공공정책에는 동의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작용할 때 권력분리는 유권자에게 감추어진 정보를 노출시켜 정치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cCubbins, Noll, and Weingast(1987, 1989)는 행정구조와 절차를 이용

해 의회가 관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후적 방법으로는 통제하기 어렵고 관료

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사전적 절차적 제약을 이용해 정책의 입법의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을 통해 관료의 정책변경이 시행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대응

할 수 있다면 대리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사

전적 행정절차가 관료의 정책변경 시도 시 의회에 이를 알려주는 ‘조기 경보’시스템의 역할, 

행정절차가 제공하는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지연역할, 또는 관료가 처한 

환경의 압력을 국회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Miller and Moe(1983)은 관료가 정치인보다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직적 절차나 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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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이해를 추구하고 정치인을 이용할 유인과 기회주의가 존

재한다고 보았다. Wood & Waterman(1994)와 Perrow(1986)은 주인이 대리인의 태업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거나 주인과 대리인의 선호가 다르면 주인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획득 수단으로는 감사보고서 활용, 전문 상담사 고용, 경험의 축

적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문헌들이 대리인 이론을 이용하여 주인이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대리인에게 일정한 정치적 재량권을 위임하지만 관료의 일탈(bureaucratic 

drift)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위임의 제도적 환경과 절차를 구조화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러한 분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대리인 관료가 주인인 입법자 또는 정치가보다 

더 많은 전문적 정보(expertise)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에 따라 권한위임과 정보비대

칭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관료의 지대추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관료의 전문성이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관료의 효과적 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

지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Bawn(1995)은 대리인의 전문지식 획득 유인은 재량권의 범위와 

상관있다고 가정하고 관료의 전문지식과 정치적 통제의 상충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관료의 전문성과 재량권 범위의 상관관계를 가정만 하고 분석의 결과로 보여주

지는 않는다. Aghion & Tirole(1997)은 관료에 대한 권한위임으로 얻을 수 있는 주된 편익은 

관료들이 정보를 획득하려는 유인임을 보여주었다. Bendor & Meirowitz(2004)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리인의 정보획득 비용이 크다면 대리인만 이러한 정보에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에 

입법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 관료에 대한 권한위임을 더 

선호하게 됨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Szalay(2005)는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대리인을 상대적으로 극한의 입장으로 모는 것이 정보에 대한 투자유인을 증가시키기 때문

에 주인이 대리인의 권한 철회를 오히려 선호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Feldmann(2005)도 입법

자가 관료의 재량권을 축소시킴으로써 관료의 전문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대리인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분석이 다수를 이루고 행정학 분야에서는 분석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

며 경험분석에 치우쳐 있다. 권순만·김난도(1995)는 대리인 이론을 설명하고 그 행정학적 함

의를 인센티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노력, 조직의 분권

화, 통폐합 등 조직정비 시 정보 불균형의 고려 등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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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분석에 주는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김진성·김종기(2015)은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인

터넷 사용자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수준이 정보 보호반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

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염려수준은 정보보호반응에 유의한 영

향을 주지만 온라인 기업에 대한 신뢰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연 외

(2014)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간의 관계를 대리인과 주인으로 가정하고 이들

간의 갈등관계를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로 파악하고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및 교육을 강화하여 역선택을 완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 감사

기구 설립을 제안하였다. 동일한 관점에서 김성연(2011)은 2010년 도입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도를 분석하고 클린업제도나 조합운영진 검증, 공공관리제도 확대적용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진영근 외(2011)은 경험적 분석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대리인 문제가 심각함을 확

인하고 이러한 문제는 제도 운영과정의 유인체계와 감시감독체계의 문제로 더 심각하게 나

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윤성식(1993)은 정부조직에서 대리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리인 노력에 대한 간접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시스템과 성과급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황혜신(2005)는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

에서 대통령을 주인으로 정책네트워크를 대리인으로 가정하고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여 정

책결정의 주요 동인으로 주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권일웅(2012)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과급 도입 및 운영이 주인-대리인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하

였다. 분석결과 성과급 도입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지 않지만 성과급 비중은 민간뿐만 아

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이론적 예측과 일치하여 주인대리인 이론이 공공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규제문제에 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경험분석으로는 경제학 분야에서는 주로 대리인 비용

을 추정하고 지배구조의 여러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배구조 방안에 관한 연구

(송준기 2015; 김보영·박형진 2014, 공경태·최종서 2013, 김대룡 외. 2012; 이원흠 2008 등)

가 많고 아직 규제기관이나 조직에 관한 분석은 드물다. 대리인 비용에 초점을 둔 이원흠

(2008)의 연구는 지주회사와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 비용을 추정하고 지주회사에 비

해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더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

주회사 전환 및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는 대리인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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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규제기관이나 집행의 문제에 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

은데 김두래(2007)와 장석준(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장석준(2015)는 대리인 이론을 적

용하여 경기도의 환경규제집행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선호가 규제집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래(2007)은 실증분석을 통

해 지방수준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가 환경규제의 집행 노력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지방정책네트워크 구성원들의 이념성향과 조직화 활성화가 지방정부 관료의 정보 비

대칭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IV. 규제개혁추진체계 분석

1. 규제개혁 단순모형

본 연구는 Laffont & Tirole(1993)의 규제포획 모형(이하 LT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규

제개혁 추진체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기존의 공공선택이론이나 이해관계자 사익추구이론

(Stigler 1971, Peltzman 1976, Becker 1983)은 실증분석을 통해 피규제자에게 편익을 발생시

키도록 규제가 설계되거나 집행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규제포획은 피규제 

기업수가 작고 기업 당 규제의 영향이 크다면 이들이 규제과정에 영향을 미칠 유인이 있음

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Laffont & Tirole은 이들의 규제포획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이들 이론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간과하

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면 규제과정에서 지대를 얻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규제결과

에 영향을 미칠 유인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이들은 이해관계자 그룹과 같은 규제의 

수요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관련 기관과 정치가를 포함한 공급측면은 분석

하지 않아 규제기관이 정치가와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들과 맺는 핵심적 관계가 간과되고 있

다(Laffont & Tirole 1993, pp.475-476). 

앞서 살펴본 대로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대리인 이론이 기본 분석틀을 이루고 있는 

LT모형은 규제기관과 피규제 기업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과정에 적용될 수 있

다. 본 연구는 LT모형을 규제개혁과정에 적용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추진체계의 개선방안



102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2016년 10월

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추진은 ‘행정규제기본법’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

위원회가 규제개혁 정책 수립권한과 추진에 필요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규제개혁 

업무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맡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앙부처에게 매

년 규제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실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그러나 부처는 규제개혁

업무는 전체 업무의 한 부문이며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업무와 민간을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부처는 규제개혁을 열심히 추진할 유인이 없으며 

규제개혁은 오히려 부처의 업무범위와 권한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누구도 맡기 꺼려하

는 업무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와 중앙부처는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상

충관계에 있으며 규제의 집행 현황이나 개혁의 성과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와 부처 간에는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이에 다른 역선택과 도

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에 대해서도 감독의무가 있음.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고, 규개위의 성과를 모니터링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로 인해 사회전반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후생은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품질 관리·감독, 신설규제 통제 및 기존규제 개선

- 국무조정실 및 부처 법무담당관 :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며 규제개선과 규제

강화 등 규제와 관련된 정책집행을 총괄하는 역할

- 중앙부처 : 분야별 규제를 집행, 관리하며 규제의 신설강화나 기존규제 개선을 위한 실

무업무 담당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부처

위임, 감독

위임, 감독

국민

위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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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부처의 규제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처의 규제에 대한 이해수준과 규제개혁 업무실적

에 따른 가변비용과 규제개혁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자원과 시설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으로 

이루어진다. 부처의 규제에 대한 이해가 뛰어날수록 규제개혁 비용은 감소하고 규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수록 외부 컨설팅, 추가적인 교육훈련 등 규제개혁 비용은 증가한다. 부처의 

규제개혁 비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는 결국 부처의 규제개혁 한계비용으로 규

제개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한계비용은 낮고 이해가 낮으면 한계비용은 높게 된다. 부처

의 규제개혁 한계비용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관찰할 수 없는 변수(hidden type)이며 두 가지 

유형(

 , )으로 구분가능하다. 


는 규제개혁 이해도가 높은 유형으로  확률로 관찰되며 

는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유형으로 (1-) 확률로 나타낸다. 는 규제개혁 노력

에 따른 규제개혁 업무실적을 나타낸다. 

  ,   

  with probability ,         (1)

   with probability 1-,

 

 

부처는 규제개혁에 필요한 예산(t)를 국회로부터 이전받아 규제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충

당한다. 따라서 부처의 효용은 다음과 같다. 

 =             (2)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실적에 따라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편익이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용이 된다.

  ,  ′  ″         (3)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체계를 설계하고 감

독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규제개혁에 배분되는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이러

한 이전지출은 완전히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잠재비용  이 발생한다. 규제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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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후생은 다음과 같다.

 = 6)            (4)

� 국회

규제개혁추진에 있어 국회가 주인의 역할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대리인 역할을 한다

면 국회는 사회적 후생 W를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단순모형의 결과

(1)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완전정보의 경우(가 알려진 경우)

사회적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4)식의 일계조건을 구하면 규제개혁의 한계편익이 부처의 

규제개혁 한계비용에 잠재비용을 더한 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

 


 , 부처의 규제개혁 한계비용이 낮은 경우

 ′   , 부처의 규제개혁 한계비용이 높은 경우


 







 ≥ 





 


 7)≥ 0

완전정보하에서는 규개위는 양자택일(take-it-or-leave-it) 계약을 통해 효율성의 감소없이 

자신이 과업을 수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처와 아래와 같은 참여제약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

진할 수 있다. 







≥              (6)

 ≥          (7)

6) 이하에서는 부처가 

일 때 


 , 

 , 

 , 

으로 표시하고 일 경우에는 윗 첨자 문자를 사용한다.

7) 극대값 

의 정의에 따라서 






≥


이 성립하고 


이므로 



≥   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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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가 

인 경우에는 


를 제공하고 부처는 




를 제공받으며, 인 경우에는 



를 제공하고 


를 제공받는다. 

(2)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

부처의 규제개혁 한계비용(규제개혁 이해수준)이 알려진 경우 특별한 업무감독을 하지 않

아도 양자택일 계약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고 어떤 비효율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보다 세심한 감독이 요구

된다. 이 경우 한계비용이 낮은 부처도 마치 한계비용이 높은 부처인 것처럼 행동할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지대추구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부처

로 행동하면서 이래와 같은 지대를 얻게 된다. 


  =          (8)

규제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아 비효율적인 부처가 얻는 편익( )이 0이라고 해도 이렇게 

거짓보고를 통해 만큼의 지대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할 경우 이

러한 지대를 줄이기 위해 유인합치 제약(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을 부과해도 완전

정보하의 최선(first best)의 선택의 경우처럼 비효율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V. 논의 사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기

로 한다. 먼저 부처와 규개위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이다. 규제

개혁위원회는 민간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담당하고 있다. 

비상임 민간위원이 부처의 소관 규제들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거나 부처의 규제에 대한 

이해정도나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도 순환보직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년 이상 근무

하는 공무원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2013년 발간된 ‘공무원 총조사’를 보면 2년 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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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부가 58.2%, 일반직은 73.9%, 4급 공무원은 83.3%, 5급은 81.4%, 6급은 73.8%로 실

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4, 5, 6급은 80%가 넘는 공무원들이 2년을 채우지 못한

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처 소관규제의 내용, 규제관리 및 집행현황 등에 대해 규제개혁위

원회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입장인 규제

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추진은 부처의 규제권한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규제개혁을 통

해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여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회적 후생수준을 높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축소를 야기하고 극

단적인 경우 조직의 축소까지 염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유인이 존재하기 어렵다. 집행부 관료조직의 특성상 이러한 유인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

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의 유인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는 모호한 위상으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부처의 강력한 규제존속 성향을 개선하기는 역부

족이다. 앞서 모형에서 보여주듯이 규제개혁을 추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부처와 유착관계를 

형성할 우려가 크다. 비대칭 정보가 존재할 경우 규제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규제개혁 역량

이 충분한 부처도 규제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처를 따라갈 유인이 더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부처의 전반적인 규제개혁 역량은 

강화되기 어렵고 규제개혁 예산 또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은 여러 차례 제기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8) 이혁우·김진국(2015) 등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도입된 규제개혁 수단이 부족하거나 아직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할 제도들이 많

은 것이 아니다. 수단의 양이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운영이 문제이고 제도를 운영하

는 조직과 인력에 문제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운영되어 온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담당 공

무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을 개발하여 시

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이 정착되고 잘 운영

될지 여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미 영국이나 미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체계적으로 

8) 최병선·이혁우(2014), 이혁우·김진국(2015), 김태윤(2014), 최병선(2002), 이주선(2007)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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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하고 규제의 신설강화 시 분석서 초안을 공개해서 이해관계자나 관심 

있는 국민들의 코멘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규제영향분석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 분석

의 투명성과 대중적 공개는 영향분석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임을 감안하면 시급히 개선되어

야 한다. 규제일몰제도 주기적으로 강력한 적용을 독촉하지만 실제 효과는 어떤지 평가된 적

이 없다. 규제비용총량제도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에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이후 행정규제기

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책적 추진력이 약화되고 실질적인 운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9)  

이러한 현상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규제개혁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규제개혁위원

회가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의 개혁과 관련해

서도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추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기획성 정책이 성공하

는 경우도 있지만 규제개혁이 지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는 정책추진 이후에 추동력 감소와 

더불어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앞서 제시한 대로 규제개혁추진

체계의 설계자체가 부처와 규제개혁 추진 총괄·감독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간의 암묵적 담

합균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의 유인 부

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과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VI. 규제개혁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앞서 살펴본 유인 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는 자발적인 규제개혁 동력

을 찾아내기 어렵고 부처와의 강력한 담합유인을 방어할 수 있는 노력과 기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원자

력안전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규제개혁에 상당기간 전문성을 쌓을 수 

9) 최근 2016년 7월 19일부터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지침” 총리훈령을 발령하여 이제까지의 

시범운영에서 벗어나 규제비용관리제로 공식적인 제도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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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무원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전문적인 규제개혁추진 및 감독기구로 역할하기 위해서

는 독립규제기관과 같은 확실한 조직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제표에 기록

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은 112명(2016년 5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393명, 방

송통신위원회는 213명 등의 인력이 상근하고 있다. 이들이 전문 규제위원회임을 감안하더라

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력

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김상조, 참여연대10) 등 야

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이해상충 방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규제개혁의 정책

적 방향설정과 기존규제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기 어

렵다고 하더라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실무기구로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관계

설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설정의 핵심은 규제개혁에 대한 책임성 강화이

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적 책임성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와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중앙행정기관으로 전환된 규제

개혁위원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같은 정책주동(advocacy)기관이 

아닌 국회 또는 국회 내의 전문위원회와 같은 기관의 감독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규제개

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 되면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나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내용 보고 등을 통해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

회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과 필요성을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입법부로서 

규제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계속 현재 상태에 안주해 있을 수는 없다. 우리처럼 

삼권분립된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행정부는 규칙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

고, 이러한 행정부의 규칙제정을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11)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은 대통령의 행정명령 EO12866이 기본 틀을 구축하고 있지만 의회가 제정한 ‘규제유

연화법’, ‘비재정위임명령개선법’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 등 다수의 법률들이 정부의 

신설강화 규제를 통제하고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회가 이러한 법률들을 지속적

으로 제·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구축을 단순히 단기적 관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법권한 논쟁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모두 아우르는 

10) 경제민주화포럼(2014)

11) 이러한 경향은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 더욱 강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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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논의되

고 있는 국회차원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자체적인 분석기관이나 규제개혁특위 

설립과 같은 사안도 정부와 국회의 협력적 규제개혁 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규제개혁에서 입법부

의 역할은 앞으로도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규제선진국처럼 다양한 규제개혁 입법을 추

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대한 나름의 원칙과 철학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에게 공유되어

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규제개혁이 단순히 일부 기업만의, 또는 국민을 희생하고 기업

의 편의만 봐주는 정책이라든지, 규제개혁이 규제완화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여 규제개혁

은 곧 사회적 안전의 약화라는 국민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체계 개편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규제관리시스템의 실효성 강화이

다. 우리나라의 규제관리시스템의 기본은 규제등록제도로 볼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

라 정의된 규제로 판정된 법조항은 모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관

리의 기본에서부터 규제관리의 난맥상이 노정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입

법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의원입법 법률조항도 규제로 판정되면 등록하고, 법률의 하위법

령도 규제로 판정되면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로 판정되지 않으면 관리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판단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

루어지기 어렵다. 일관된 규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개혁해야 할 대상에 대해

서도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정의를 실천

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규제로 판명되어도 개별 조문별로 등록되기 때문에 규

제내용을 일관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규칙제정

만 규제로 판단하고 규칙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는 일괄적으로 규제법전에 재편된다. 국

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은 우리나라처럼 해당 법률의 규칙별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기관과 규제분야별로 구분해 규제법전에 편재·등록된다는 점에

서 매우 실용적이고 규제의 내용을 분야별로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어 중복입법이나 중복규

제의 염려를 훨씬 줄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산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입법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의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으로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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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행정입법에 근거한 규제제정 방식도 정부와 국회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보다 투

명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시 등 행정규칙에 근거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임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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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Korea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for 
Economic Revitalization

Jonghan Lee

We argue that one of the recurrent problems in Korean regulatory reform system comes 

from the structural incentive-compatibility problem inherent in the Korean Regulatory Reform 

Committee(KRRC). This organizational problem results in weak performance of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To resolve this problem, we suggest transforming the KRRC’s administrative 

committee organiza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organization. If we maintain current 

organizational form of KRRC, it’s hard to attenuate information problems of the department’s 

staff in charge of regulatory reform and the Committee’s staff organization. This asymmetric 

information in the organizations of regulatory reform system render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ommittee’s reform policy. Transforming KRRC to an administrative agency will 

enhance regulatory reform capacity and enforce political accountability of the KRRC, which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reform 

policy implementation.

Key words: Principal-agent theory, Incentive compatibility,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Reform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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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토 론 

주  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 토론문

논평자: 이혁우(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 규제개혁 시스템에 대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신설·강화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규제심사, 규제일몰, 각 부처 규제정비계획, 규제

신문고 등에 의해 안정적으로 규제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갖춤.

이에 더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관련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규제, 상

공회의소와 각종 유관단체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발굴과 개선 제안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더구나, 박근혜 정부들어, 지방규제에 대한 규제지도의 도입, 중앙부처에 대한 규

제비용총량제의 도입 등으로 규제상시 관리체계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런 규제관리제도의 작동으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정권별, 연도별 차이는 있었지만, 

규제관리를 안정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음. 

2. 규제관리 시스템의 개선수요

현 시점에서 규제관리시스템의 개선수요의 가장 큰 부분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관리체

계의 도입임. 법률발의권이 국회와 정부에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통한 규제도입이 

점점 까다로와지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회로의 규제생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국

임. 규제발의건수를 의원평가지표로 판단하는 국회의원의 유인구조와, 정부 프로세스를 통

한 규제통과의 어려움에 직면한 각 부처의 유인이 결합하여 상당수의 불합리한 규제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도입되고 있음. 이 부분은 규제개혁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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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8대 국회이래, 국회법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제도개

선이 이루어지고 못하고 있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과제임. 

수도권규제, 외국인고용관련 규제, 대학규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노동규제 등 사회적

으로 영향력이 크고, 다수의 국민들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은 규제시스템

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 국회, 정치권의 논쟁 때문임. 이들 규제에 

대해서는 사회협약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과 국가발전에 있어서의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정쟁의 차원에서 벗어난 합리적 토론의 장의 마련이 시급함.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함.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관리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함. 부처별 규제개혁의 성과, 각 지방자치단체 별 규제수준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상시적으로 피규제자와 규제관리 정부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환류되는 구조를 갖추

어야 함. 또한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동일 혹은 유사업무 담당자의 워크숍을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적용, 규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보

다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동기부여를 해야 함. 

각 부처의 규제관리의 상시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관리에 충분한 권한과 인

적자원의 보강이 필요함. 특히 규제일몰제, 규제비용총량제만 정확하게 수행하도 우리나라

의 규제관리의 상시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문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각 부처의 논리에 대응하고 규제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규제개혁전문가 

집단이 필요함. 정부 내에 이런 집단은 태부족한 상황임. 규제개혁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상시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함. 

박근혜 정부의 규제관리의 예에서 보듯이, 규제관리를 위해서는 대통령 수준의 관심이 매

우 중요함. 마찬가지로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초기 규제개혁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었

던 이유도 이 때문임. 따라서 정권마다 비서실의 조직은 각각 다르겠지만, 청와대 내 규제개

혁비서관을 안정적으로 두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한 구조로 보임. 규제개혁 과정에서 각 부

처나 관료의 반발, 그리고 규제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넘을 수 있을뿐더러 부처 간의 조정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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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규제개혁 철학의 공유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학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특히 

규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가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료에 대한 규제관리의 필요성과, 잘못된 규제생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설득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재정과 규제로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같은 규제라도 보다 나은 대

안을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의 개발이 필요함.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차원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집행의 중요성과, 대민접점 수준에서의 규제적용의 의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함. 필요한 경우, 이들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규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함. 예를들어, 규제개혁은 

모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규제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논리, 규제개혁을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는 논리, 규제에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이분법적 

논리, 필요한 규제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 등 규제개혁에 대한 미성숙한, 그렇지만 

매우 만연된 부처 및 공무원의 논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이 필요함.


